
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우리 노조 의견

1. (각 건물) 연면적이 2천㎡ 미만이면서 교육연구시설인 학교, 연면적 400㎡ 미만

이면서 노유자 시설인 (병설)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

(자진 설비로) 의무 설비가 아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음에도, 일부 

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관행적으로 선임하여 각종 사고 시 그 책임이 행정실장 

등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함. (※ 경남, 전북의 경우 해당 학교 

미선임)

2. 아울러, 학교 건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

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해당 건물에 상시근무자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

본교에 상주하는 자를 분교장에는 선임할 수 없음. (분교장도 상시근무자 중 ‘감독직에 

있는 자’를 선임하여야 하기에 분교장 지방공무원을 선임할 수 없음.)

※ 관할 소방서 질의 예시(관할 소방서에 공문 또는 국민신문고로 질의)

  1. 우리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(노유자 시설)로서 각 건물 연면적 

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.

  2. 우리 학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붙임  각 건물 연면적 현황 1부.  끝. 

※ 참고: 관련 근거

  1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

시설의 관리 등)

  2.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(기관장의 책임), 제5조(소방안전

관리자의 선임), 제6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)

  3.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(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)

  4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(교육연구시설, 노유자 시설), 

별표4(경보설비(자동화재탐지설비))

  5.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(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)


